
 

 

정 정 신 고 (보고) 
 

 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 
 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3년 6월 11일 

 

3. 정정사항 

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

제3조(집

합투자기

구의 명칭 

및 종류) 

 

종류CI/ 종류S-I 

수익증권 최초 

납입금액 변경 

①~② (생략) 

③ (생략) 

1~7 (생략) 

8. 종류CI 수익증권 : 최초 납입금

액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수

익증권 

9~14 (생략) 

15. 종류S-I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

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

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는 제외)가 

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

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최초 납입

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

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

 

 

16~19(생략) 

①~② (현행과 동일) 

③ (현행과 동일) 

1~7 (현행과 동일) 

8. 종류CI 수익증권 : 최초 납

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고

액투자자용 수익증권 

9~14(현행과 동일) 

15. 종류S-I 수익증권 : 집합

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

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

금융투자는 제외)가 개설한 

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

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최초 

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

고액투자자용에 해당하는 집

합투자증권 

16~19 (현행과 동일) 

[부칙]  (신설)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

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

다. 

 


